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의5] <개정 2025. 10. 1.>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및 보수교육(제25조의3제2항 및 제25조의8 관련)

1. 자격취득교육

교육 내용 교육 시간

가. 통합환경관리 개론

나. 통합환경관리 법령

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론

라.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실무

마. 연간 보고서 작성 방법

바. 사업장 공정의 이해

사.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0시간

2. 보수교육

교육 내용 교육 시간

가. 통합환경관리 정책

나.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사례

다. 통합허가 배출기준 설정 방법

라. 통합공정도 및 물질수지표 작성 방법

마.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4시간

비고

  1. 교육 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기관은 집합교육의 방식으로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교육기관은 전체 교육시간의 5분의 2 범위에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

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나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이 발생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체 교육 시간의 5분의 2를 초과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